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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배경

Ⅰ. 검토배경

· (인구/사회환경) 급속한 ‘고령화·장수화’ 및 ‘노후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로 노후준비 강화 필요

· (거시경제환경) 고물가, 금리변동성 증가, 산업환경 변화 등은 연금상품 공급자에 대해 불확실성을 증대

· (제도환경) 공적연금개혁, 회계/지급여력 등 관련 제도변화는 연금시장 판도 변경과 시장 불확실성을 심화

· (논의방향) 사적연금 수요증대 기대되나 현실의 연금시장은 침체 중 -> 환경평가, 제도평가 -> 대안 모색

검토배경

구 분

인구/사회 환경

거시경제 환경

특징

고령화/장수화 심화

노후 삶의 질 개선 욕구 증가 (소비성향 변화)

투자성향 변화

고물가, 금리변동성 증가

산업환경 변화

(공적연금) 연금개혁 진행

(사적연금) 회계제도/지급여력제도, 세제 변화

노후준비 및 시장 대응

노후준비 강화필요

연금상품 공급 확대 불확실

연금시장활성화
가능할까?

제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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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장환경과평가Ⅱ

1. 노후소득보장 체계

2. 연금시장 환경

3. 환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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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체계

Ⅱ. 연금시장 환경과 평가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0층~3층 체계로 구성, 연금시장은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이 존재함

· (개인연금 구성) ① 연금저축(세제적격), ② 연금보험(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③적립IRP (적격 : ①+③)

- 적립액: 연금저축 160조 원, 연금보험 209조 원 (`21년 개인 369조원, 퇴직 296조 원, 국민 949조 원)

보험

료

사 적

연 금

3층 연금저축(’21년, 218만 명) / 연금보험(’22년 가입 593만 건)   * 주택·농지연금

2층 퇴직연금 (가입: ’21년 684만 명, 수급: ’20년 55세 이상 1.2만 좌) 적립 IRP ('17.7.26.시행, 가입: ’21년 277만 명)

공 적

연 금

1층 국민연금 (가입 ’23.4월 2,227만 명, 수급: ‘23.4월65세이상노령401만명)
직역연금 (가입: ’19년 약 155만 명,  

수급: ’19년 65세이상 노령 43만 명) 

0층 기초연금 수급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23.7월 637만명)

조세 0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년 노인 85만명)

소득원 대상 근로자 자영자 등 공무원 등 직역가입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6/24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6&act=view&list_no=422391&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keyWord=%EC%97%B0%EA%B8%88&bodo_b_type=all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6240&menuNo=200218&cl1Cd=&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D%87%B4%EC%A7%81%EC%97%B0%EA%B8%88&pageIndex=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816&act=view&list_no=422391&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keyWord=%EC%97%B0%EA%B8%88&bodo_b_type=all
https://www.nps.or.kr/jsppage/etc/data/data01_01.jsp
https://www.nps.or.kr/jsppage/info/resources/info_resources_03_01.jsp?cmsId=statistics_month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ga/sociGuaStat/SociGuaStatDetailIframe.do?datsNo=56&datsClNo=1071&datsClCrit=W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566&tblId=DT_56601_K000049&lang_mode=ko&vw_cd=MT_OTITLE&list_id=204_204A_566_56601_K&conn_path=I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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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장 환경: 인구/사회

Ⅱ. 연금시장 환경과 평가

· (고령시장팽창) 노인인구 증가 & 장수화는 과거에 비해 두터운 노후준비를 요구

- 고령시장면적(가칭, 노인인구수×기대여명) : 2023년 5,415(=950명×5.7세), `30년에 1.5배, ‘50년에 1.8배

· (삶의 질 추구) 적정 노후생활비의 지속적 증가 등 노후 삶의 질 추구로 노후소비 증가 예상

- 베이비부머 72만명의 은퇴시장 편입으로 고령시장의 소비패턴 변화, 적정 노후생활비 증가율 연 8%~10%

· (투자성향 변화) 소비자의 투자성향 변화로 연금상품과 타금융상품간 대체성 증가

- 코로나19 이후 ETF 관심이 확대되는 등 MZ세대를 중심으로 저축형 보다 투자형 상품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기 시작함

구분 부부기준 개인기준

1차(2005년) 150.5 98.1

5차(2013년) 224.1 (19.6) 141.7 (27.2)

8차(2019년) 267.8 (10.0) 164.5 (7.0)

평균(2005~2019) - (8.7) - (8.0)

적정 노후생활비 추이 (단위: 만원, %) ETF 규모 (2019~2023.5)

주: 2019~2022년은연말, 2023년은5월기준
자료: 한국거래소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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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장 환경: 거시경제

Ⅱ.연금시장 환경과 평가

· (인플레) 코로나19 발생, 2022년 2월 러·우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비자물가는 급격히 상승함

· (금리) 전세계적인 기준금리의 빠른 인상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킴

· (산업환경)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디지털 전환, 산업간 경계 모호-> 업권간 생존 경쟁 치열

OECD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요국의 기준금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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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주: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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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장 환경: 제도변화

Ⅱ. 연금시장 환경과 평가

· (연금개혁)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연금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

· (건보 부과체계) 연금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연금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회계기준) IFRS 17/K-ICS 시행은 자본부담 확대로 연금판매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수수료) 판매수수료 분급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이나 판매유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

· (세제개편) 적격은 세액공제로 전환 후 세제혜택을 강화로, 비적격은 세제혜택을 억제하는 방향

구분 설명

연금개혁 공적연금재정문제(기금소진 2055년)로 사적연금의노후소득보장적극적동참필요

건강보험 부과체계 공적연금뿐아니라사적연금도건보료부과소득에편입되어야한다는감사원의견제시

회계기준 IFRS 17/K-ICS로의 전환으로요구자본이확충될필요가있어저축성보험의판매유인이감소

수수료체계 판매수수료분급은소비자보호를위한조치이나공급측면의이해와상충되어판매유인에부정적으로작용할우려

세제개편 적격은 2013년세액공제방식으로변경된이후세제혜택강화되고있으나, 연금보험은세제혜택축소

제도 변화 등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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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장 환경 평가

Ⅱ. 연금시장 환경과 평가

인구/사회환경

고령화/장수화

삶의질제고추구 (소비성향변화)

제도변화등

수요

변화내용환경구분 개인연금시장영향

거시경제환경

인플레/금리변동

4차산업혁명, 금융디지털

산업간경계모호

업권간지나친경쟁

연금개혁 / 세제변화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

회계/건전성기준변화 공급

공급

투자성향변화(대체) 수요

수요

수요

10/24



개인연금제도및시장평가Ⅲ

1. 적격연금(연금저축계좌 및 적립IRP)  

2. 비적격연금(연금보험) 

3. 연금시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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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연금 : 제도 특성

Ⅲ. 개인연금제도 및 시장평가

구분 연금저축(계좌) 적립IRP

가입자격 제한 없음 (미성년자, 주부 포함)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특수직역 등

납부한도 자기부담, 연간한도 1,800만원 (개인형 IRP 포함)

연금지급조건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지급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가입기간 조건 없음), 지급기간 5년 이상

과세체계
-납부액: 세액공제(600만원까지 13.2% or 16.5%)
* 연금저축만 600만원(적립IRP 단독 혹은 포함 시 900만원)
-급여액: 연금소득세 3.3~5.5%(연금저축계좌)

수급권보호
예금자보호 5천만 원 한도 보장(연금저축신탁, 보험)
※ 연금저축펀드는 보장 없음

예금자보호 5천만 원 한도 보장(DC, IRP)
※ DB는 별도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8조 등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고,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연 600만원 한도, 적립IRP 합산 시

900만원)이 부가된 상품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가능

· (적립IRP)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활동자가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IRP에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조건이 없으나 55세 이후 5년 이상 지급을 목적으로 함

연금저축(계좌)과 적립IRP 비교

12/24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86%8C%EB%93%9D%EC%84%B8%EB%B2%95#undefined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A%B7%BC%EB%A1%9C%EC%9E%90%ED%87%B4%EC%A7%81%EA%B8%89%EC%97%AC %EB%B3%B4%EC%9E%A5%EB%B2%95#undefined


13

적격연금 : 현황 및 추이

Ⅲ. 개인연금제도 및 시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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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근로소득자수(천명)

가입율

(천명)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21년 기준)

· (가입률) `21년 연금저축 가입률은 10.9%(생산가능인구 대비 5.8%), 세액공제 전환 후 지속 감소(‘13년

14.8%→‘21년 10.9%)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음

- 생산활동인구(15∼64세) 대비 개인연금 가입율(`18년)은 미 19.3%, 영 5%, 독 33.8%, 일 14.7%

· (연금저축 신규/해지율) ’21년 신규계약은 174.9만건, 중도해지된 계약은 27.3만건으로 신규계약대비 해

지계약율은 15.6%로 나타남

구 분

’20년 ’21년

신규계약 해지계약 신규계약 해지계약해지금액 해지금액

보 험 126 197 25,304 116 152 22,812

신 탁* - 32 4,364 - 51 5,032

펀 드 468 51 4,801 1,634 70 6,888

합 계 594 279 34,470 1,749 273 34,732

연금저축 신규 및 해지(단위 : 천건, 억원)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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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연금 : 현황 및 추이

Ⅲ. 개인연금제도 및 시장평가

연금저축 수익률 현황 (단위 :%)

· (수익률) 개인연금 수익률은 낮으며 물가상승률과 금리를 고려할 때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함

· (적립액) 연금저축은 개인형 IRP의 확대로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황

· (업권별 점유율) 연금저축은 보험업권 비중이 70%대이나 최근 하락세(`19년 73.6%->`21년 70.0%)

- 동 기간 펀드의 비중은 9.5% -> 15.2%

금융권역별 개인연금의 적립액 추이(단위 : 조원, %)

구 분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

전 체
생보 손보

’18년 1.83 △13.86 1.79 1.36 △0.44

’19년 2.34 10.50 1.84 1.50 3.05

‘20년 1.72 17.25 1.77 1.65 4.18

‘21년 △0.01 13.45 1.83 1.63 4.36

단순평균 1.47 6.84 1.81 1.54 2.79

구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17년~21년

연평균증가율

연금저축 128.8 135.2 143.4 152.5 160.1 5.6

보험 94.9 100.5 105.6 109.7 112.0 4.2

신탁 16.8 17.2 17.4 17.6 17.0 0.3

펀드 12.2 12.1 14.5 18.9 24.3 19.5

기타 4.9 5.4 5.9 6.4 6.8 8.5

연금보험 196.6 196.8 201.9 207.2 208.6 1.5

개인형 IRP 15.3 19.2 25.4 34.4 46.5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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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연금 : 현황 및 추이

Ⅲ. 개인연금제도 및 시장평가

· (연금퍼즐)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수령기간도 짧음

-`19년 기준 연금수령자의 대부분(89.3%)이 수령기간 10년 이하로 짧음

· (연금화 미흡) 연금형태의 수령을 유도할 정책적 수단이 미흡하여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

- 세제적격은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IRP는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형태로 지급

· (낮은 세제혜택) 적격연금의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함

- 우리나라 연금세제 지원은 GDP의 0.05%수준, OECD 평균 0.6%(`15년)

· (지원액 감소)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이 납부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은 반대로

움직여 실현된 세제지원 수준은 감소(`14년 7,767억원->`21년 6,850억원)

- 동기간 가입자 1인당 세제지원액도 33.1만원에서 31.5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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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연금 : 제도 특성

Ⅲ. 개인연금제도 및 시장평가

구분
연금저축계좌(세제적격)

연금보험(세제 비적격)
신탁 펀드 보험

취급회사 은행 증권사 생·손보사 생보사

연금형태 확정형 확정형 종신·확정형 종신·확정형(선택): 일반연금, 변액연금

예금자 보호 5천만원 × 5천만원 5천만원

납입시 세액공제
- 납입액을 합산(연금저축+적립IRP)하여 최대 900만원에 대해 13.2%(총급여 5,500만

원 이상 16.5%) 세액공제
없음

운용시

과세헤택

- 최소 5년이상 가입(가입일부터 5년 경과),

- 만 55세이후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한도 적용안함

– (일시납) 1억원 이하 & 10년 이상 유지

– (월납) 5년이상 납입 & 10년이상 유지 (월한도 150만원, 초과 시 전

액 과세))

– (종신) 55세이후종신연금형

*조건미충족시이자득세(15.4%) 과세

연금수령

-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3.3∼5.5%)

*55∼70세5.5%,70∼80세4.4%,80세이상3.3%

- 1,200만원초과:종합소득세혹은분리과세16.5%)

*2024년이후종합소득세적용기준금액상향:1,200만원→1,500만원

연금수령여부와 무관

일시금 수령

(중도해지)
기타소득세(16.5%)* 부과

10년 이상: 비과세

10년 이내: 이자소득세(15.4%)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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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연금 : 현황 및 추이

Ⅲ. 개인연금제도 및 시장평가

연금보험(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초회보험료 추이

· (초회보험료 감소) 연금보험 신규판매는 `18년 이후 회복하고 있으나 `21년 초회보험료는 `16년 수준

· (수입보험료 감소) 연금보험(일반 및 변액) 수입보험료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함

· (수입보험료 변동) ‘22년 하반기 일시적 수입보험료 증가는 유동성 확보 조치로 이해됨(김해식 외, 2023).

연금보험(일반연금 및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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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시장 평가

Ⅲ. 개인연금제도 및 시장평가

구분 설명

시장
실패

∙노후준비의 강화에 따른 높은 연금수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
요와 공급은 억제되어 나타남

∙이로 인해 소비자후생 및 생산자잉여(이윤)가 낮아졌고, 시장원리에 의한 적정
수요와 공급 상태에 도달하지 못함

실패
원인

∙고령화/장수화, 인플레 등 환경 요소는 수급변화를 공히 초래하는 요인이 됨

∙수요변화 요인으로 세제, 삶의 질 제고(소비성향) 변수는 ‘수요증가’ 유인으로
작용하나, 투자성향변화, 낮은 투자수익률, 수수료부담 등은 수요에 불확실성
을 높여 ‘수요를 위축’시킴

∙공급변화 요인으로 회계제도/지급여력제도 변화와 과거 판매상품에 대한 역마
진 우려, 수수료 체계 변화는 ‘공급을 위축’시킴

연금시장 환경변화 및 수요공급 변화 요인 연금시장 평가

· (연금시장 영향 요인) 환경적 요인(2장)과 제도적 요인(3장)의 복합적으로 작용으로 시장이 형성됨

· (연금시장 평가) 연금시장 성과는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요구되는 수준

이하로 거래되는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여 개인연금 시장은 시장실패 수준으로 평가됨

- 특히, 공급측 환경 및 제도적 요인 모두 불확실성을 높여 공급위축을 초래하는 상황

수요변화요인 공급변화요인

환경변화요인

세제개편
삶의질제고
소비패턴변화
투자성향변화

투자수익률
수수료

회계제도변화
지급여력제도변화

고령화/장수화
인플레이션, 금리, 산업환경변화
연금개혁,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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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견인 정책

Ⅳ.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연금저축&연금보험) 개인연금을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하게 하고,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

- 연금상품은 단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후필수재임을 인식시킬 필요 (정책적 지원 필요)

- 연금상품과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주식, 펀드, 예금, 부동산 등과 비교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은퇴기 유동성 확보가

원활할 수 있도록 연금화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예, 일시납 연금 활성화)

노후준비

인식강화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필수자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교육을 통한 노후준비 인식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30대 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운용하더라도 40대 이후에는 노후준비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은퇴교육이 요구됨

수익성제고

•대체투자 자산인 주식, 펀드, 부동산 등과 비교하여 금융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익성 비교에는 단순히 수익성만 비교된 평가가 아닌 자산의 안전성을 고려한 종합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특히, 40대 이후에는 은퇴를 대비한 유동성이 보장된 자산의 보유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일시납 연금활성화 등 유동자산으로 전환하는 금융상품 및 시스템 개발 필요)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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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견인 정책

Ⅳ.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연금저축&연금보험) 잠재수요 발굴 및 납부율/유지율 제고

- 억제된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

- 납부를 유인하고, 정년퇴직까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장기 가입 수수료 감면, 추가 세제지원& 해지세 도입)

잠재수요

발굴

•억제된 개인연금 수요를 끌어내고, 잠재수요가 실제 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 만으로 부족한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의 가입/납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할 필요 있음

(사내 은퇴교육 실시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가칭)은퇴준비운동 실시)

납부율/

유지율제고

•장기 가입 시 수수료를 감면 (산업과 정책의 공조 필요)

•55세(혹은 정년퇴직)까지 연금계좌를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함

- 동 제도 시행 시 해당 규제에 상응하여 현 세제혜택 외 추가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해지할 경우

추가적 세제혜택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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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견인 정책

Ⅳ.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연금저축, 신제도 도입) 연금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한 연금수요 활성화 필요

- 면세자에게도 연금세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칭)연금환급세제 도입

- 세액공제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부되도록 (가칭)계좌환류제 도입

-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세제혜택외 보조금이 지급되는 (가칭) 공사연계연금제도(한국형리스터연금)를 도입

세제혜택

강화

•면세자의 납부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환급세제를 도입할 필요 있음 (연금저축)

•세액공제 환급분에 대해 연금계좌로 다시 납입되도록 하는 계좌환류제(가칭)을 도입 (연금저축)

•분리과세 한도가 `24년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되나 물가반영 등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연금저축)

공사연계연금

도입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세제혜택외 보조금이 지급되는 (가칭) 공사연계연금제도(한국형리스터연금)를
도입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에 비례하여 추가적 세제혜택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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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활성화 정책

Ⅳ.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보험산업 혁신) 보험산업은 주기적으로 연금시장을 분석, 보험 이미지 제고, 다양한 상품 개발, 리스크관리

등 혁신 필요

· (시장규제 완화 및 정비) 연금저축/연금보험 을 저축성보험에서 분리하여 고령특화 연금상품으로 재구성

보험산업의

혁신

•고령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상품 공급 한계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연금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추진함 (민간연금시장협의회(가칭) 구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결과를 논의하고 정책건의를
제안)

•판매채널/수수료 정책, 투자 성향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험산업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 방카, 온라인 채널 활용, 장기가입 수수료 절감 등 보험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에 대한 이미지
제고 필요)

•소비, 투자 성향 변화를 고려한 투자형 연금, 고연령거치연금(예, 톤틴연금), 유병자연금 등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할 필요

•연금보험 판매에 따른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전통적 재보험외 보험연계증권의 활용을 모색할 필요

시장규제

완화및정비
•연금저축/연금보험 상품을 저축성보험에서 분리하여 고령특화 연금상품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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